








신구조문 대비표‧

현 행 개 정 안

충청 합 조 충청 합 조

제 조 적 조 는1 ( ) 제133』｢

조 또는 다 규정에 하여

된 각종 여 합

하고 효 적 활 하 하여

충청 합 하 합( “ ”

라 한다) 하고 그 에

필 한 사항 규정함 적 한다.

제 조 적 조 는1 ( ) 제142』｢

조나 다 규정에 하여 된

각종 여 합 하고

효 적 활 하 하여 충청

합 하고 그

에 필 한 사항 규정함 적

한다.

제 조정 조 에 사 하는 어 정2 ( )

는 다 과 같다.

1. 합 라 함“ ” 각 여

합한 말한다.

2. 여 라 함“ ” 적 달

에 필 한 당해연 출 제

하고 남는 말한다.

3. 고 라 함“ ” 정 제 조77「 」

규정에 하여 가 정한

말한다.

4. 라 함“ ” 에 하고

는 각 말한다.

제 조정 조 에 사 하는 어 정2 ( )

는 다 과 같다.

1. 충청 합 하 합“ ( “ ”

라 한다 란)” 각 여

합한 말한다.

2. 여 란“ ” 적 달 에

필 한 해당연 출 제 하고

남는 말한다.

3. 고 란“ ” 정 제 조 규77「 」

정에 하여 충청 하 라 한다( “ ” )

가 정한 말한다.

4. 란“ ” 에 하고 는

각 말한다.

제 조 합 각 적사4 ( )

업 집행에 없는 내에 다

각 호 한다.

생략1. ~ 5. ( )

6. 타 사가 필 하다고 정하는 사업

에 한

제 조 합 각 적사4 ( )

업 집행에 없는 에 다

각 호 한다.

현행과 같1. ~ 5. ( )

6. 그 에 충청 사 하 사 라( “ ”

한다)가 필 하다고 정하는 사업에

한

제 조 합 합5 ( ) ①․ 제 조 합 합5 ( ) ①․



계획에 하여 사가 하되,․

업무 원활히 하 하여 합

하여 행하게 할 수 다.

합 효②

공공 높 하여 필 하다고

정하는 경 에는 에 한

수 하거나 사 승 얻어

전 에 한 시 할 수 다.

합 정 제 조 규정에34③ ｢ ｣

하여 출 산 처 할 수

다.

합 수 과 출 확히 하④

하여 합 정하는 고

에 하여야 한다.․

계획에 하여 사가 하되,․

업무 원활히 하 하여 합

하여 행하게 할 수 다.

합 효②

공공 높 하여 필 하다고 정

하는 경 에는 에 한

수 하거나 사 승 얻어

전 에 한 시 할 수 다.

합 정 제 조 규정34③ ｢ ｣

에 하여 출 산 처 할 수

다.

합 수 과 출 확히 하④

하여 합 정하는 고

에 하여야 한다.․

제 조회계 계공무원 정 사는6 ( )

합 효 적 하

하여 다 과 같 회계 계공무원

정한다.

생략1. ( )

2. 합 산담당:

생략3. ( )

제 조 회계 계공무원 정 사는6 ( )

합 효 적 하

하여 다 과 같 회계 계공무원 정

한다.

현행과 같1. ( )

2. 합 산담당:

현행과 같3. ( )

제 조 탁 간8 ( ) ①제 조 규정에7

하여 합 에 탁하는

탁 간 년 상 한다1 .

탁 고 년 정1②

한다.

제 조 탁 간8 ( ) ① 제 조에 라7

합 에 탁하는 탁 간 1

년 상 한다.

탁 고 년 정1②

한다.

제 조 원회 원회는 원10 ( ) ①

포함한 내 원 한다9 .

원회 원② 합 되 ,

원 당해 원회 원 에 호

한다.

원 본청 각 과③

다 각 호에 해당하는 에 사

가 촉하 촉 원 수는 전체 원,

상 되 한다3 1 .

생략1. ~ 3. ( )

원회 사무 처 하 하여 간사④

두되 간사는 산담당 된다, .

제 조 원회 원회는 원10 ( ) ①

포함한 내 원 한다9 .

원회 원② 합 하

원, 원회 원 에 호

한다.

원 본청 각 과③

다 각 호에 해당하는 에 사

가 촉하 촉 원 수는 전체 원,

상 되 한다3 1 .

현행과 같1. ~ 3. ( )

원회 사무 처 하 하여 간사④

두되 간사는 산담당 된다, .



제 조 원회 능 원회는 조11 ( )

과 에 한 다 각 호 사항

심 결한다.

생략1. ~ 5. ( )

6. 타 에 한 사항․

원 하는 사항

제 조 원회 능 원회는 조11 ( )

과 에 한 다 각 호 사항

심 결한다.

현행과 같1. ~ 5. ( )

6. 그 에 에 한 사․

항 원 하는 사항

제 조 원 무 원 원회12 ( ) ①

하 그 회무 총 한다.

② 원 무 수행할 수 없 에는

원 그 무 행한다.

제 조 원 무 원 원회12 ( ) ①

하 그 회무 총 한다.

② 원 득 한 사정 무 수행

할 수 없 에는 원 그 무

행한다.

제 조 원 는 년 하되13 ( ) 2①

연 할 수 보 원 는 전,

간 한다.

당연 원 는 그 에 하는②

간 한다.

제 조 원 는 년 하되13 ( ) 2①

연 할 수 보 원 는 전,

간 한다.

당연 원 는 그 에 하는②

간 한다.

제 조회 원회 회 는 정 회14 ( ) ①

시회 한다.

정 회 는 사업계획 수 결산②

하여 매년 회 집하 시회 는1 ,

원 필 하다고 정할 집할

수 다.

회 는 적 원 과 수 상 출 과 출③

원 과 수 상 찬 결한

다.

제 조회 원회 회 는 정 회14 ( ) ①

시회 한다.

정 회 는 사업계획 수 결산②

하여 매년 회 집하 시회 는1 ,

원 필 하다고 정할 집할

수 다.

회 는 적 원 과 수 상 출 과 출③

원 과 수 상 찬 결한

다.

제 조 탁 한전 상환 탁15 ( ) ①

상 가피한 사 가 는 경

에는 탁 간 만료전 라 상

환할 수 다.

②제 항 규정에 하여1 탁 탁 간

만료전에 상환 고 할 에는 상환

고 하는 전 미 그 취15

합 에게 하여야 한다.

제 조 탁 한전 상환 탁15 ( ) ①

상 가피한 사 가 는 경

에는 탁 간 만료전 라 상

환할 수 다.

② 제 항에 라1 탁 탁 간 만료전

에 상환 고 할 에는 상환 고 하

는 전 미 그 취 합15

에게 하여야 한다.

제 조 계획 결산보고 사는16 ( ) ①

단체 본 제 조8「 」

규정에 라 매 회계연 다 합

계획 수 하여야 하 출납폐,

제 조 계획 결산보고 사는16 ( ) ①

단체 본 제 조8「 」

규정에 라 매 회계연 다 합

계획 수 하여야 하 출납폐 후,



후 내에 결산보고 하여80

야 한다.

합 계획 수 에 필②

한 여 료 매년 월9 30

합 에게 제출하여야 한

다.

사는 제 항 계획 결산1③

보고 매 회계연 다 회에 제

출하여야 한다.

내에 결산보고 하여야80

한다.

합 계획 수 에 필②

한 여 료 매년 월9 30

합 에게 제출하여야 한

다.

사는 제 항 계획 결산1③

보고 매 회계연 다 회에 제출

하여야 한다.

신< > 제 조 존 한 존 한18 ( )

년 월 한다 다만2019 12 31 . ,

존 필 경 존 한

연 할 수 다.

제 조시행규 조 시행에 필 한18 ( )

사항 규 정한다.

제 조19 현행 제 조 같( 18 )






